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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피고 사이에 월경부터 지 사실상 인 계가 존재1. 1997 12 2012. 7. 22.

하 인한다.

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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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과 같다.

인 사실1.

가 원고는 소외 한 인신고를 하여 사람 사이에는 명. CC 1974. 2. 18.

아들 한 생 한 생 한 생 이 있다 그런데[ DD(19**. *. **. ), EE(19**. *. *. ), FF(19**. **. **. )] .

소외 한 는 원고 인생 시 원고를 폭행하고 가 돌보지 않다가CC 1986

경 가출하여 연락이 었다.

나 피고는 소외 과 인신고를 하여 사람 사이에 삼남매 이. GG 1971. 3. 26. [

생 이 생 이 생 를 었 나 소외HH(19**. *. **. ), II(19**. *. *. ), JJ(19**. **. **. )] , GG

사망하 다 피고는 소외 과 인신고를 하 다가1992. 7. 6. . 1993. 7. 12. KK

이 신고를 하 다1996. 9. 30. .

다 원고 피고는 경 지인 소개 만나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. 1996 1997. 12.

고 상 집안 소사를 챙 며 가족여행이나 직장동료들과 부부동 여행에도 함,

께 하 다.

라 한편 피고는 공 원 재직하다가 경 퇴직하 고 원고는. , *** 1998. 6. 29. ,

연락이 소외 한 를 상 이 청구 소를 하여 부산지 법원에CC

재판상이 판결 고 았다 부산지 법원 드단2000. 7. 6. ( 2000 3931).

마 피고는 경부터 신부 증 등 병생 시작하 는데 원고가 병. 2005 ,

하고 있고 원고 피고는 인신고를 하 다, 2012. 7. 23. .

인 근거 갑 내지 증 각 가지번 포함 각 재 변 체 취지[ ] 1 10 ( )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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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2.

사실 계가 립하 해 는 주 인 사가 있고 객 는 사, ,

회통 상 사회질 면에 부부공동생 인 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,

인 사실에 하면 원고 피고 사이에는 경부터 인신고일 날인, 1997. 12. 2012.

지 사실 계가 존재하 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 원연 법 상 연7. 22. ,

권자 지 를 인 해 이 사건 소를 한 원고 는 그 인 구할 이익

도 있다 할 것이다.

결3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, ,

판결한다.

판사 인


